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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시험 채점기준·합격기준(제66조관련)
4. 특수면허
  가. 채점기준

시험항목 감점기준 감점방법
대형

견인차 
면허

(1) 피견인차 연결
(2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
(3) 피견인차 분리

10
20
10

◦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,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
◦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

지선 접촉 시마다
◦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

소형
견인차
면허

(1) 굴절코스 견인 통과
(2) 곡선코스 견인 통과
(3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

10
10
10

◦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◦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◦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

지선 접촉 시마다
구난차
면허

(1) 피견인차 연결
(2) 굴절코스 견인 통과
(3) 곡선코스 견인 통과
(4) 피견인차 분리
(5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

10
10
10
10
10

◦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
◦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◦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◦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
◦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

지선 접촉 시마다

  나. 합격기준
  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

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    (1)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    (2)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    (4)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
